
브라질 비관세장벽이슈

브라질,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의

수입 요건 발표

(2024년 8월 7일 발효)

브라질,동물성사료제품에대해검사및감독규제강화

2024년 8월 7일, 브라질 농업축산부(MAPA)는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의 수입에 관한 일반 동물 건강 요건

(RIG.RAÇÃO.MAR.24)을발표함. 이 요건은 2024년 8월 7일에발효됨 (기존에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 수입과

관련하여 양국 간 합의된 요건이 있는 국가의 증명서는 WTO에 통보된 후 60일 동안 유효함(WTO 통보일 :

2024년 8월 9일))

배경 : 2024년 5월29일, 브라질 농업축산부는 동물 사료용 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검사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령(No. 12.031)을 발표함. 반려동물 및 가축을 위한 원료, 성분, 바로 먹일 수 있는 제품까지 모든 유형의

동물 사료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 이어 2024년 8월 7일, 관련 제품의 수입에 관한 일반 요건과

검역증명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발표함.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를 브라질로 수출 시 수출국의 수의

당국은국제수의학증명서(CVI,검역증명서)를발급하거나승인해야함

2.대상 :가공,반가공또는가공되지않은 (또는천연)것등가공여부에관계없이육상동물(벌제외)에게

직접먹일수있는모든동물성사료및사료원료

3.주요내용(주요내용을발췌하여제공하니, 상세내용은원문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구분 내용

[ 검역증명서
발급필요 ]

수출국의수의당국은다음규정에따라검역증명서를발급하거나승인해야함

(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검역정보및절차참고)

증명서는간단하고명확하며이해하기쉬운용어로작성되어야함

증명서는포르투갈어와공인수의사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되어야함

서명은인쇄된문자의색상과다른색상이어야함. 흰색스탬프나양각워터마크를제외하고

스탬프도동일하게문자의색상과다른색상이어야함

수출국의수의당국은 CVI에대한제안서를브라질수의당국에제출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

하며, 수출된제품이브라질국경초소통과시검역증명서를제출해야함

Brazil Non Tariff Barriers Issue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SPS/BRA/24_05178_00_x.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SPS/BRA/24_05178_00_x.pdf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main2.jsp


출처

WTOEping alert, General Animal Health Requirements (RIG) for Entry into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f Feed,
Feed Ingredients or Flour of AnimalOrigin, 2024.08.27

Gov.br, Importing animal products, 2024.05.17업데이트

Gov.br, Registro deProdutos –Rotulagem, 2024.01.03업데이트

구분 검역증명서상세내용

파트 1
(발송물과

관련된정보)

수출자정보(이름, 주소)

수입자정보(이름,주소)

인증서참조번호, 수의학당국

원산지국가명및 ISO 코드, 대상국가명및 ISO 코드(브라질)

CITES 면허번호 *

* CITES 허가서는특정동식물종의수출, 재수출, 수입등을허가하는문서이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를

규제하기위한국제조약으로, 국내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발급업무를수행

상품설명, 제품온도(상온, 냉장, 냉동), 수량, 포장형태등

컨테이너식별/봉인번호

상품식별정보

배송정보, 출발일자, 교통수단등

파트 2
(검역정보)

인증된동물유래사료, 사료성분, 원료의유래

원료동물의전염병감염사실없음사실확인및위생요건준수관련사항

각 동물성원료에따른살균(열처리)조건준수확인등

파트3
(수의당국

인증및정보)

공식수의사이름

주소

인증마크

서명

검역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0일

4.발효일 : 2024년 8월 7일

5.문의처: 브라질농업축산부,무역및국제관계사무국(sps@agro.gov.br)

브라질로동물성제품수출시사전승인절차가필요한점에유의

브라질로 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가공 및 수출 시 연방검사국(SIF)의 등록 시스템(PGA-SIGSIF)을 통해

동물제품검사부(DIPOA)에 해외 제조 시설의 수출 권한 승인 절차를 받거나,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만

수출이 가능함. 또한, 브라질 수입 업체는 식품 수입 전 전자무역시스템(SISCOMEX)를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함.

수출 및 해외 시설 등록 관련 상세 사항은 브라질 농림축산부의 규정 안내(Registro de Produtos – Rotulage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 해외 사업체의 수출 적합 요건 , 승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인증 부서

(dhc.dipoa@agro.gov.br)를통해확인할수있음

https://sistemasweb.agricultura.gov.br/pages/PGA-SIGSIF.html
https://www.gov.br/siscomex/pt-br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inspecao/produtos-animal/empresario/registro-de-produtos-rotulagem
mailto:dhc.dipoa@agro.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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